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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5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

의 안
번 호

제3525호
제출년월일
제  출  자

2024. 10. .
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  가. (재)김포복지재단의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25년도   

     출연금을 편성하여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  

     의결을 받고자 함. 

2. 주요내용

  가. 출연대상 : (재)김포복지재단

  나. 출자ㆍ출연의 필요성 : (재)김포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추진 

  다. 출자ㆍ출연금액 및 주요 사업내용

     -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     - 복지 분야 및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․연구

     -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

     -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복지시설 컨설팅

     - 민․관 복지서비스 기관 네트워킹 및 복지시설간 협력지원

     - 복지시설 수탁 운영  

3. 관계법령

  가. 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

  나.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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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예산수반사항

   가. 출연 예정금액 : 1,506백만원 이내

   나.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(세부편성안 붙임)

(단위:백만원)

2025년 
시 출연금

2024년 
시 출연금(본예산)

전년대비 
증감액

1,506 1,303 203

   ※ 김포복지재단 2024년 추경포함 예산 : 1,303백만원 

소관 실․과․소 복지과

입

안

자

실․과․소장
성    명

복지과장
강 영 화

팀      장
직위․성명

복지정책팀장
홍 지 혜

담  당  자
성명․전화

지방행정주사보
안 보 람(☎26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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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○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11조(보조금의 교부) 시장은 재단의 설립‧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

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나. 비용 발생 요인 

○ 2025년 김포복지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발생 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(재)김포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편성  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 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

총 소요액 1,506,120 1,551,934 1,598,492 1,646,448 1,695,841 7,998,835

김포복지재단
출연금

인건비 702,349 982,492 1,011,967 1,042,326 1,069,555 4,808,689

운영비 520,060 298,870 307,836 317,072 331,754 1,775,592

사업비 287,711 270,572 278,689 287,050 294,532 1,418,554

   ※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○ 예산과 협의필 

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

○ 해당없음 

4. 작성자 : 복지국  복지과   과장 강영화   팀장 홍지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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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구 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

세     입

세     출 1,506,120 1,551,934 1,598,492 1,646,448 1,695,841 7,998,835

출 연 금 1,506,120 1,551,934 1,598,492 1,646,448 1,695,841 7,998,835

재원 조달 1,506,120 1,551,934 1,598,492 1,646,448 1,695,841 7,998,835

의존

재원

소 계

보조금

지방교부세

자체

수입

소 계 1,506,120 1,551,934 1,598,492 1,646,448 1,695,841 7,998,835

지방세수입 1,506,120 1,551,934 1,598,492 1,646,448 1,695,841 7,998,835

세외수입

지방채

기   금

공기업 특별회계

그 밖의 사항
(채무부담, 민자 등)


